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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ever Information leak case had been happened, even though IT Infra systems 

were reinforced, those cases of kind were not decreased. It meant that the causes are 

not only the fault of IT, but also other things. So that the information leak cases 

should have been studied by the interdisciplinary way.

There was a point of view for the Business Ethics which needed to be studied in 

the interdisciplinary way. Financial Information Leak Case of three representative 

Card Companies in Korea which is happened in 2014 was a case which was 

composed by many problems. These were bad circumstances, half-educated, lower 

salary, and the most of all, the C-Levels’ ignorance of the law.

By studying the CLD: Causal Loop Diagram of Business Ethics and those 

mentioned factors, few meanings were discovered. Firstly, this case was not a 

accident, but a predeterminate issue at all, because of the structural unethical 

corruption. Secondly, main reason of this case was not only criminals who leaked 

information, but also managers, especially CEO who didn’t obey the law, forced that 

to employees. Thirdly, although those companies had moral guide and did CSR 

activities, it was not help to protect this information leak case.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ortant thing was not the action for showing, but effective action to 

management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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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경  상 윤리경  사건사고는 범 하고 다양하다. 윤리경  사건사고와 련되어 

기업의 ‘도덕  해이(Moral hazard)’와 ‘ 리인 이론(Agency theory)’ 등이 그 원인으로 자주 

언 된다. 윤리학 측면에서 윤리경  사건사고의 발생 원인은 이기심이다. 이기심에 해

서는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에서 연구한다. 하지만 각 연구 분야마다 

이기심의 의미는 조 씩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 

경 학에서 이기심은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요한 요소 의 하나다. 이기심이 없다

면, 잉여와 이익의 추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 ․경제 역에서 이기심은 순기능  

역할이 있다. 도덕심리학의 도덕  추론(Moral Reasoning)에서 언 되는 이기심은 통제와 

억제의 상이다. 윤리학의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으로 부정 일 때가 많다. 이 게 학문마

다 이기심의 의미와 성격이 정  는 부정 이지만 21세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 

윤리경 은 필수 이므로 학제  연구가 요청된다.

기업윤리1)가 학제  연구와 잘 맞는 이유는 이것이 실천응용규범윤리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김승범, 신호상, 2015b). 기업경 에 정 인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면, 다양한 

학문의 연구 성과와 실증  가치를 기업경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학계는 윤리경 을 통해 기업을 개선하여 사회효용 증가에 기여하기 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30년  Berle과 Dodd의 주주 심주의에 한 옹호와 비 의 

논쟁(송호신, 2010), 1960년  Friedman의 강력한 주주 심주의 옹호, 그리고 1970년  

Carroll의 자발  기여와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강화를 통한 외부이해 계자 이론 강화(Carroll, 1979; 1999, 2003) 등이 시 를 떠나 

기업의 이익극 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논의들이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효

과에 한 검증도 진행되어 기부나 자선활동에서도 고효율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수 연구되

었다. 

기업의 매출이나 시가총액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기업도  많

은 윤리경   CSR 련 비용을 지출함에도, 기업의 윤리문제나 도덕  해이로 인한 피해

가 발생횟수나 피해규모 면에서 매년 증가한다. 이에 김승범 등(2015a)은 주주 심주의, 외

부이해 계자 이론, CSR 등 기존의 윤리경  연구의 장 들을 가  극 으로 수용한 

1) 본 연구에서 윤리경 과 기업윤리는 동일하다. 인용문에 경우 원문의 표 을 사용한다.

본고의 경우 각주는 1), 2), 3)을 따르고, 미주는 i, ii, iii을 따른다. 44개에 이르는 미주는 사례연구를 

한 언론 인용한 표시이며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해 미주로 처리했다. 본 논문에 인용된 모든 신문

기사 URL은 2016년 3월 29일 재 유효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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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윤리경 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해 모델로 구성

하여 윤리경 이슈가 발생하는 가시 인 구조를 구 했다. 

비윤리  의사결정과 행동 동기 유발을 설명하기 한 모델로서 학제간 연구를 정리한 

것이 김승범 등(2015a)의 윤리경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이하 CLD)이다. CLD는 

인과 계에 따른 다양한 경로로 구성되어 있기에 윤리경  반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

시 이고 다양한 원인의 발견  추 이 용이하고 유사한 사례 간에는 조직 내 부패의 비

교도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 윤리경  CLD는 기업 내 윤리경  사건사고란 그 사건

이 단순한 물욕(物慾)으로 인한 도나 횡령이 아니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정상 인 의

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윤리경  사건사고로 이어진다는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아직 재  인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을 김승범 등(2015a)의 윤리경  

CLD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한 거시 이고 다양한 원인 분석과 시사  도출

을 통해 윤리경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II. 카드사 고객정보 사건과 윤리경  인과지도 분석

1.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2) 개요

2013년 2월과 5월, 메리츠화재 사내에서 16만4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되었고, 5월에는 

한화손해보험의 직원이 15만 8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정보에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 음에도 해당 데이터에 암호화를 용하지 않았다.i 동년 12월 12

일 창원지검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씨티은행 직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

의 외주업체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ii 계속되는 사고에 감독기 인 융감독원은 12월 19일 

개인정보보호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와 카드사를 자체 조사하여 징계하 다. 5월에 발생한 

메리츠화재 사고의 징계가 포함되고, 하나SK카드, 우리아비바생명 등도 주의를 받았다.iii 

2014년 1월 8일, 창원지검은 신용평가업체의 직원이 융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추

가로 형 신용카드사에서 약 1억여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iv 

년 12월에 기소된 씨티은행과 SC은행 자료유출 용의자를 수사하던  두 은행의 자료가 

아닌 출처미상의 규모 고객정보가 발견되었는데 KB국민카드(이하 K사), NH카드(이하 N

사), 그리고 롯데카드(이하 L사) 등 카드사 3개사(이하 카드3사)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로 확인된 것이다.

2) 키피디아는 “2014년 한민국 개인정보 량유출 사건”이라 한다. 이하에서 “본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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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후, 비로소 유출상황을 인지한 카드3사의 사장단은 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

다.v 용의자는 코리아크 딧뷰로(이하 KCB)의 직원 P씨로 카드 도난․분실, ․변조 탐

지 시스템인 FDS(Fraud Detecting System, 이하 FDS) 개발 총 이었다. KCB는 2012년 5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 FDS 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N사는 2012년 10~12월, K사는 

2013년 6월, L사는 2013년 12월 등 로젝트 계약 기간 내에 각각 개인정보를 빼냈다. 유

출된 정보는 약 1억 400만 건3)이라고 보도되었다.vi KCB의 표이사도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사과를 하 다.vii

2주차에 융당국은  융권을 상으로 추가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했다. 언론은  

융권에서 범 한 정보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피해범 와 피해규모도 측

할 수 없는 수 이라고 하 다.viii

1월 19일, 융당국은 16개 융사에서 12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밝혔다. 문

제는 카드3사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다는 이었다. 그럼에도 유 기 은 유출된 정보는 인출이나 카드복제 등 직

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 다.ix

기 의 안일함과 달리 언론들은 2차 피해에 한 각종 시나리오들을 보도하 다. 해외결

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x 

기술 으로는 스미싱 등을 막을 수 없다는 문가의 분석도 보도되었다.xi 해외에서 800$가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었다는 인터뷰도 보도되었고xii K사에서 유출된 정보에 KB국민은행

의 정보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xiii 이에 따라 2차 피해의 공포가 확산되었고 결국 1월 

20일 오 에만 15만 명이 신용카드 재발 을 요청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고, 이는 21일 화

요일 오 에는 115만 명xiv, 24일 요일에는 400만 명xv, 26일 일요일에는 500만 명에 이

르 다.xvi

2. 사례분석의  – 사회윤리학 기반의 윤리경  CLD

본 연구의 사례연구 임은 김승범 등(2015a)의 ‘사회윤리학 기반 윤리경  통합 CLD

(이하 윤리경  CLD)’이다. 김승범 등(2015a)은 윤리학, 윤리교육학, 심리학, 경 학, 경제학 

등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그림 1]의 윤리경  CLD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주주 심주의, 

외부이해 계자 이론, CSR, 기업윤리교육 등 윤리경 시스템, 그리고 구성의 오류 등이 융

합되어 있다.

3) 인용되는 수치는 복 허용된 값이 많으므로, 개별 인(unique) 값의 경우에는 별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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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리경  CLD-2015(김승범, 신호상, 2015a)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밝 지는 새로운 시사 이나, 

사실 간의 계를 통해 도출되는 통찰을 찾고자 한다. 각 루 들을 따로 떼어 본 사건을 

각 루 별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CLD’로 종합 구성하여 체

인 에서 재조망하고자 한다.

1) 기업 경 의 일반화 모델 – R1

경 을 일반화시켜 다음과 같은 루 로 개했다. 이 루 는 하나의 기업을 상징한다. 

이 기업의 마 , 인사, 략, 재무, 회계, 업 등 통 인 경 요소에서는 아무런 문제

가 없다고 제한다. 이러한 강화루 는 계속 인 경 상의 성장을 제한다(김승범, 신호

상,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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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 으로 운 되는 가상 기업의 CLD 

(R1)(김승범, 신호상, 2015a)

2)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 - R2

윤석철(1991, 2001)에 의하면 ‘구성의 오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한 필수조

건(윤석철, 1991)이나, 이는 기업의 이익최 화를 해 이해 계자의 희생을 야기하기 때문

에 조직 내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윤석철, 2001). ‘구성의 오류’는 내부․외부이해 계

자 개개인이 각자의 최 을 추구하면, 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 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헌  등(2004)은 기업의 성과를 해 내부 계자의 희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 업 주의와 단기 성과지향의 압박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 거래비용으로 인식되어 제

거해야 할 요소로 귀결된다고 하 다. 이런 경 자의 기회주의 인 행동을 이기 해 통

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한다(김승범, 신호상, 2015a; 재인용). ‘구성의 오류’를 ‘거래 비

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구성의 오류’의 CLD(김승범, 신호상, 2015a)

‘구성의 오류’의 에서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의 여러 요인  두 요인에 주목한다. 첫

째, ①내부이해 계자에 한 처우 문제이다. L사 직원들의 평균 연 은 2014년 기  

3,600만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 평균 근속연수도 6.3년으로 짧을 정도로 직원들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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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최 우에 한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xvii

둘째, ‘구성의 오류’의 에서  다른 이슈는 ②“5.5.7 자 융 감독 규정(이하, 5.5.7 

규정)”의 형식  이행이다. 5.5.7 규정은 융권의 잦은 정보유출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본 

사건 이 , 융권에서 2011년 이후 28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시기 사고 융사 유출 개인정보 수 유출 경로

2011년 4월 캐피탈 175만 건 해킹

       4월 솔로몬신용정보 751건 해킹

       5월 한화손해보험 15만8000건 해킹

       5월 리딩투자증권 1만3000건 해킹

       5월 솔로몬투자증권   32건 해킹

       6월 NH투자증권 1만5000건 내부오류

       7월 하나SK카드 9만 7000건 내부직원

2012년 1월 나이스신용평가 317건 -

       1월 삼성카드 47만 건 내부직원

       2월 하나SK카드 5만 1723건 -

       2월 SC은행 10만 3000건 외주직원

       3월 IBK캐피탈 5800건 내부직원

       4월 한국씨티은행 3만 4000건 내부직원

2013년 5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6만 건 내부직원

      12월 K사, N사, L사 1억6천만 건 외주직원

출처: 조선일보, 2014a; 아주경제, 2014; 한국경제, 2014, 연구자 재정리

[표 1] 융기 의 개인정보 유출 수  경로

정부는 2011년 한화손해보험, 캐피탈 등 연속 인 4건의 정보유출 사건 발생 후, 

융권은 체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IT 산의 

7%를 정보보호 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5.5.7 규정을 마련하 다. , 2013년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고 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xviii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카드3사는 ②5.5.7 규정을 형식 으로만 지킨 것으로 밝 졌

다. IT 산  7%를 정보보호에 쓰도록 하 는데, 2012년 산  L사는 7.1%, K사는 

7.2%이었다. 그  L사와 K사는 실제 산 사용액이 각각 55.6%와 42.4% 는데 이는 

5.5.7 규정이 산책정만 규정하고 실제집행은 규정하지 않음을 악용한 것이었다. 문가들

은 숫자만큼 내용도 요한데 5.5.7 규정을 형식 으로 지켰다고 지 했다.xix 5.5.7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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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수하는 수 으로 운 하 기 때문에 보안업무는 과 되고 해당 업무담당자의 회사

에 한 불만이 증가했다.

[그림 4] ‘구성의 오류’의 CLD – R1~R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4]와 같은데 [그림 1]을 기 으로 볼 때, R1~R2까지의 

루 에서는 ‘구성의 오류’ 루 가 기업의 경 성과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은  감소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의 ①과 ②는 상기 내용의 ①

과 ②에 한 인과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3) 기업의 윤리경  강화 활동: Ethics Pay – R3

Paine(2000)에 의하면 ‘기업의 윤리경  활동을 한 비용지출(Ethics Pays: 이하 윤리 지

출)’에는 정 인 측면(Positive aspect of ethics pay)과 부정 인 측면(Negative aspect of 

ethics pay)이 동시에 존재한다. ‘윤리 지출’의 정 인 측면으로는 신, 생산성 증 , 이익 

증가 등이 있다. 기업은 경 성과에 도움이 되므로 의도 으로 ‘윤리 지출’을 집행한다. 상

식 으로도 ‘윤리 지출’은 기업신뢰의 기 , 좋은 평  구축에 도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등에 정 인 향을 다(Paine, 2000; 김승범, 신호상, 2015a,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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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윤리 지출’의 정  효과의 

CLD(김승범, 신호상, 2015a)

‘윤리 지출’의 향을 검토하기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와 정보유출이 되지 않

은 카드사들의 ③보안시스템과 ④결제 로세스, 그리고 ⑤교육 체계 등을 비교했다. 

이를 해 카드3사  한 회사인 A사의 직원과 정보유출이 되지 않은 카드사  한 회

사인 B사의 직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 다. 개인정보를 취 할 시 련 품의를 득해야 하

며 결제 로세스에 개인정보담당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등의 로세스는 A사와 B사가 

거의 유사했으나, 정보의 암호화나 컴퓨터 기능의 통제 등 물리 인 측면에서는 A사의 제

도가 허술하 다. 정보보호에 한 교육  윤리경 에 한 교육 등 정보유출과 련된 

일상 교육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역시 B사는 정기 인 보안  윤리 교육 체계를 갖춘 반

면 A사는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보가 유출된 회사와 그 지 않은 회사의 리 인 측면인 ④결제 로세

스, 물리 인 측면인 ③보안체계, 그리고 교육 인 측면의 ⑤보안․윤리교육 등의 비교 결

과, 외견상만 유사하고, 질 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카드3사에게서 ‘윤리 지출’의 

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KCB의 FDS 로젝트를 범인 P씨가 담당했던 신한카드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융감독원에 의하면, 신한카드의 경우 2013년 4월 P씨가 로젝트를 진행할 때 

USB 사용, 인터넷 개통, 원본데이터 요구 등 보안상 지된 사항을 요구했고, 이에 신한카

드 직원들은 P씨의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2013년 7월 P씨는 교체되었다고 한다. 평소에 

보안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보안규정이 잘 수되던 신한카드는 직원들의 윤리지출의 정

 효과가 잘 나타난 형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L사 직원들은 같은 상황에

서 P씨를 교체하거나 보안 규정에 어 난 요구를 거 하지 않고 모두 수용해 주었다.xx 이

는 L사 직원들에게는 ‘윤리지출’의 정 인 향이 아닌 부정 인 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⑥CSR의 측면을 살펴보기 해 각사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CSR 행사들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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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었다. 비록 CSR 활동과 기업 경  성과와의 계에 해서는 이를 정 으로 바

라본 기존 연구의 결과를 수용 한다고 해도, 카드3사가 CSR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해서 본 

사건의 피해로부터 소비자의 시선을 돌릴 수 있거나, 혹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 의 것

이 아니다. 이상은 ‘윤리지출’의 정 인 효과는 기업의 윤리수 을 높인다고 보는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윤리지출의 정  효과의 CLD R1~R3

4) 도덕  추론 (Moral Reasoning) - B4

‘도덕  추론’이란 명확한 윤리  단기 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

는 일정한 로세스를 의미하는데, 외부변수에 따라 로세스가 왜곡될 수 있다(Velasquez, 

2012). Bandura 등(1999; 2002; 2000)에 의하면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윤리  단은 결국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순간 인 단은 외부요인에 향을 받아 완벽하게 

경 학 으로는 효율 이나, 윤리학 으로는 합리 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Bandura, 

1999; Bandura, 2002; Bandura et al., 2000). 이상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김승범, 

신호상, 2015a,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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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덕  추론(김승범, 신호상, 2015a)

우선 [그림 5]에서 말하는 외부의 향을  받지 않고 도덕 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

로를 생각할 수 있다.4) 실제로 이런 경로는 윤리 경  과정상의 단에 드러난다. 따라서 

⑦‘ 정  도덕  추론’은 R3-‘윤리 지출’의 정  향(③, ④, ⑤)에 강화루 로서 작용

한다. 이 루 를 R4라 하며 [그림 8]과 같다.

그러나, 카드사의 지속 으로 ⑧반복되는 불법 인 경 행태를 ‘도덕  추론’ 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에서 봤을 때, 2014년의 카드3사 정보유

출사건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다. ⑩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카드사의 ⑧반복 인 법행

가 본 사건의 원인  하나라는 의미이다.

L사의 경우, 매출은 2011년~2013년 3년간 각각 1.53조원, 1,67조원, 1.69조원이다.xxi L

사의 제재횟수는 같은 기간 0회, 1회, 7회이고, 과태료 총액은 740만원, 500만원, 1,820만

원이다.xxii 문제는 이 법행 의 내용이 기업의 결규정상 실무진이 임의로 진행하기 어

려운 내용들이기에 불법행 는 경 진의 의지로 야 한다는 이다.5) 그 방증으로 해가 

4) ‘도덕  추론’은 단할 때마다 발생한다. 그리고 윤리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과 비윤리  결과를 도출

하는 추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스템다이내믹스의 특성 상 한 개의 요인이 2가지 속성

을 가질 수 없으므로 CLD에서는 ⑦‘ 정  도덕  추론: Positive Moral Reasoning’과 ⑨‘잘못된 도덕  

추론: Negative Moral Reasoning’으로 구분한다. 이 때, 하나의 사태에 해서는 한 가지 추론만 존재할 

뿐 두 추론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5) L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망자에게 신용카드를 신규 발 했다. 처음에는 본인확인을 생략한 채 

일 발행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규제를 받고 재발방지를 해 사망자 정보가 제공되도록 제도가 

바  후에도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사망자 4명에게 신규 발 했다. 한 연회비의 10%를 과

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제공하다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는 채무변제․유

서비스(DCDS)에 가입한 회원일부가 상담원에게서 해지  재가입에 해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나, 

리의 책임이 있는 L사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는 이사회 진행 시 일부 이

사가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처리하 다. 그 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한 불법  승인도 포함되었다. 2010년에는 사외이사요건에 맞지 않는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재임용까

지 하 다가 제재를 받았다. 2013년에는 방카슈랑스 룰을 어기고 특정보험사 상품을 집 으로 7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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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수록 경 진에 한 제재가 늘어났다. 

[그림 8] ‘ 정 인 도덕  추론’ + ‘윤리 지출’의 정  향의 CLD R1~R4

따라서 이 불법행 는 경 활동의 일부로 야 한다. 한 매출, 제재횟수, 과태로가 모

두 증가추세에 있음으로 보아 조직 인 비윤리  경 이 경 성과 개선, 특히 매출증 에 

일조했다. 따라서 ⑧카드사의 불법 행 들은  강도와 횟수가 증가하며, 결국 경 진이 

⑨조직 구성원의 ‘잘못된 도덕  추론’을 유도했다.

K사 역시 2013년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 시 지행  반으로 과태료 120만원, 

2014년 직원 주의, 기 경고, 경 유의 2건, 과태료 500만원, 250만원, 1,000만원, 2,200만

원 등의 제제를 받았다.xxiii

L사와 K사가 다년간 반복되는 행동을 한 은 주주 심주의의 폐단인, 이익을 해서는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속 인 ⑨‘잘못된 

도덕  추론’으로 잦은 반복  법행 를 하게 되었다.

매하다 발되어 련기 으로부터 경 유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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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비용’과 ‘잘못된 도덕  추론’ – B4

Pigou(1920)는 기업이 사회에 미친 손실에 상응하는 만큼 사회 반에 비용을 발생시키

는 것을 ⑩‘사회  비용’이라 하며 “재화의 생산 시 발생하는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 체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카드3사의 경 진은 다년간 ⑧지속된 법행 를 통해 개인에게 비도덕

 단과 행동을 강요했다. 이는 개인의 ⑨‘잘못된 도덕  추론’을 강화되는 루 로 표

된다. 이 ⑨‘잘못된 도덕  추론’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특성상 구분된 것으로 본질 으로 

⑦‘건 한 도덕  추론’과 같고 속성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⑨‘잘못된 도덕  추론’에서 시

작되는 경로는 ⑦‘건 한 도덕  추론’과 같다. 이상을 CLD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잘못된 도덕  추론 + ‘사회  비용’의 CLD R1~B4

보안 문가 조돈섭(2014)은 편리성의 에서 문제를 지 하며, 최소한의 규율만 지키

거나, 좀 더 편하게 사용하자는 리 소홀의 문제라고 했다.xxiv 본 사건에서는 이 ⑨‘잘못

된 도덕  추론’이 업무 상 개인정보를 FDS시스템 테스트에 이용할 때 암호화하거나, 테스

트용 모의 정보를 생성시켜야 하는 귀찮음을 무시하고 안일함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잘못된 

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 

심지어 L사는 보안교육을 하지도 않았다.xxv 보안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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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알면서도 문제시 하지 않는 것도 이미 ⑨‘잘못된 도덕  추론’이 조직 체에 만연

하고 반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방증이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조명되는 은 이 사건에 한 카드사의 책임소재 여부이다. 사

건 개 반에는 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카드사는 KCB의 책임이라

고 주장하는 등 책임의 주체에 해 이견이 컸다.xxvi 그러나, 수사기 은 카드3사를 기소하

며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지만  지켜지

지 않은 것으로 조사 다”며, “회사 측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발표했다.xxvii 따라서, 아직 

재 인 사건이나, 본 사건의 주요 원인이 카드사 측에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은, 검찰의 

과 일치한다.

 다른 각도의 해석도 가능하다. [표 1]의 내용을 유출주체에 따라 구분해보면, 2011년 

5월 솔로몬투자증권의 32건 정보유출까지는 사업장 외부 해커들의 침투에 따른 것이고 

2011년 6월 NH투자증권 1만 5천 건 유출 이후 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사건까지는 모두 

사업장 내부 이슈이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한 2011년 캐피탈의 경우 개인의 편의를 해 암호화를 안했기 

때문이다. 2011년 NH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의 사고도 암호화 등 보안을 용하면 

로그램이 느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보안시스템 용을 꺼렸던 업무상 편의 때문이다. 2012

년 삼성카드, 2013년 SC제일은행 등도 리소홀과 규정을 수하지 않음이 원인이다.xxviii 

해킹도 내부의 편리성 추구가 원인이다.

6) 사회윤리학(Social Ethics)과 징벌  처벌 – B5

기존의 윤리학이 개인의 성찰과 반성을 심으로 윤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데 

비해 사회윤리학은 기존의 개인  반성과 성찰의 수행 이외에도 사회  제도와 규제의 강

화라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최경수 외, 2013; 2014, 2015; 김승범, 

신호상, 2015a, 재인용). 사회윤리학은 실천응용규범윤리학  기업윤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합한 윤리학  방법(최경수 외, 2013; 2014, 2015)이므로 경 학의 윤리경  연구에

서 사회윤리학의 목이 필요하다(김승범, 신호상, 2015a; 2016a, 재인용).

사회윤리학에서는 비윤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인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제의 재

발 방지를 추구하는 것을 모두 ‘개인윤리’라 한다. 그러나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  차원만으

로는 비윤리  사건사고가 근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본 인 문제 해결을 해서는 개

인윤리  방법과 동시에 사회윤리 인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고범서, 

1993; 1994, 1998; 최경수 외, 2013; 2014, 2015; 김승범, 신호상, 2015a; 2016a,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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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업 경 의 ‘사회윤리학’ CLD(김승범, 신호상, 2015a)

본 사건에 한 카드3사의 개인윤리 차원인 개인윤리  반성과 성찰 차원의 노력은 없

었다. 이는 ⑩‘사회  비용’의 발생과, ⑧지속 인 법행 만 도 알 수 있고 사후 처 

역시 무성의했다. 사건 발표 첫날, 표이사의 사과와 카드3사는 실질 으로 고객보상이나 

피해방지를 한 노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 동요와 불만, 책임자 사퇴요구가 커

지자 국무총리가 나서 2014년 1월 20일 10시 경 “유출자에 한 형사처벌을 폭 강화하

고 징벌  과징 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을 수립하라”고 직  주문하

다.xxix

이에 카드3사는 피해액 액 보상, 정신  피해 보상의 검토를 발표했다. K사는 피해자 

개별 통보, 상품의 통신 매 단을, L사는 콜센터 인력 2배 증가, 컨설 을 통한 외주인

력 감시, 내부 문인력 지속  증가를, 그리고 N사는 보안업무부서 격상, 개인정보 취  

제한, 외주인력 보안 강화를 발표했다.xxx

그럼에도 융 원장과 융 원장은 징벌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언 하고, 특히 CEO

의 책임을 강조했다.xxxi 이에 17시 경에 N사 표이사가, 이어 KB국민은행의 임원 원이, 

심야에 L사 임원 원과 KCB 임원 원도 사직을 했다. 언론은 사의표명으로 무마하려 한

다며 책임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xxxii

그러나, ⑪카드취소․재발  란이 발생함에 따라 카드사 경 진의 상담체제와 응체

계 강화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재발 을 하려도 공 이 원활하지 않았다. 카드 재발

까지는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상되었다.xxxiii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이 KCB의 리소홀이라는 카드3사의 주장은 카드3사가 유발

한 ‘사회  비용’은 없고, KCB가 유발한 ‘사회  비용’만 있다는 의미다. 2015년 7월로 첫 

공 이 매우 늦어지게 된 원인도, 카드3사가 자신들을 기소한 20여만 명이 변호사를 임

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 요구한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다.xxxiv 심지어, 한 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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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 의 사건의 최종 책임은 표이사에게 있다는 단에 반발하기도 했다.xxxv 카드3사 

표이사들이 사직하며 모든 법  책임을 지고, 고객의 정신  피해까지 보상하겠다던 사

과와 크게 다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윤리학 차원에서 카드3사의 개인윤리  응은 

본 사건 이 에도 당시에도 없었다.

개인윤리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윤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카드취

소  재발  요구 등의 혼란과 유출된 정보의 악용 등의 책을 고민했다. 2014년 1월 유

출된 정보의 암시장 내 유통 뉴스가 보도되었다.xxxvi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27일부터 ⑫

융회사의 Tele-Marketing( 화 업, 이하 TM)을 3월말까지 지6)하는 책을 내놓는다. 

이에 Tele-Marketer( 화 업사원, 이하 TMer)들이 생계에 을 받자, 국회 앞 농성 등으

로 업정지 해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다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사는 2월 10일 부터 업

재개를 허용하고, 카드사는 3월 1일부터 TM 업이 재개 되었다.xxxvii

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한 조치 이후 ⑬카드3사에 해 본격 인 

제재에 들어간다. 제재는 총 2가지로 진행 다. 

첫째, 카드사에 한 제재이다. 융감독원은 카드3사에 3개월 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⑭카드한도 증액이나 카드론 증액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xxxviii 이는  다른 고객 불편을 야기하여xxxix, ⑩사회  비용의 창발로 이어졌다.7) 

2015년 2월, KB국민은행은 기 경고를, K사는 과태로 2,200만원 처분을 받았다.xl

둘째, 카드사 임직원에 한 제재이다. 2014년 10월 융감독원은 카드3사와 SC은행, 씨

티은행 경 진에 한 징계를 결정하 다. L사 CEO와 CISO는 해임권고, N사 CEO는 3개

월 직무정지, NH농 은행장과 SC은행장, 씨티은행장은 주의  경고 처분을, 임원과 부서

장 등 40여명을 징계했다.xli K사는 CEO를 해임권고하 다.xlii 그리고 이후 융사의 개

인정보 유출에 한 ⑮징벌  처벌을 도입했다.8) 이상의 내용은 사회윤리학의 사회윤리  

6) 매출의 70% 이상을 TM에 의존하는 6개 손해보험사와 1개 생명보험사는 외로 업을 허용했다.

7) 결제 필요상 한도증액이 필요한 경우나,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결제액에 한 공제를 기 하고 체

크카드 발 을 요청한 경우들이 카드3사 업정지 내용에 해당하므로 요청이 거부당하여 일상생활에서 

손해와 불편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잘못은 카드사가 했는데, 왜 불편은 고객의 몫이냐는 불만을 갖

게 되었다.

8) 국회는 2014년 4월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의 정무소  통과 후, 2015년 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 당해 연

도 9월부터 용되었다. 이 법은 융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실제손해액의 3배 이내

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징벌  처벌을 도입하 다. 한 별도의 구체  손해액 증명 

없이도 법원 결로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되었다. 융사의 

불법정보유출과 유통행 에 해서는 매출액의 3%를 과징 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  과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한 징벌  처벌이 거 포함되었다. 한 2015년 3월 융 원회

는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형 사고를 일으키면 업정지 6개월, 과징  1억 원에 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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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CLD로 표 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1] ‘사회윤리학’의 CLD R1~B5

윤리학의 측면에서는 재의 잘못으로 보다 낳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면, 재를 희

생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인 에서 경 은 다른데, 사회정의를 한 기업의 

희생을 통해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의 투자자와 종업원을 비롯

한 이해 계자의 자산이 회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징벌  처벌로 인한 그 피해는 더

욱 극심하다. 그 처벌로 기업이 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록 처벌을 2배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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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1.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CLD  내용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집단이다. 목 달성을 실 하는 것을 시한 Aristoteles

의 목 론  윤리 을 따르면 목 을 잘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므로, 이윤 추구를 

잘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단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지나친 이익추구를 

해 조직이 법행 도 마다하지 않으면, 조직구성원의 ‘도덕  추론’은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된다.

[그림 1]을 사례연구의 거틀로 삼은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에 한 사례연구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결론 으로 윤리경  CLD에서 바라본 본 사건의 가장 요한 핵심은 

단순히 군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카드3사는 다년간에 걸쳐 법행

를 했고, 이 법행 와 내부의 불만이 ‘도덕  추론’에 부정  향을 끼쳐 발생한 사고

라는 것이다. 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카드3사는 내부의 이슈들이 제거되어 건 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바 었다.

[그림 12]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CLD9)

9) [그림 12]에는 본론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 계가 추가되었다. 첫째, “업무부담”에서 “Negative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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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인 기업이 보여주는 R1의 구성은 강화루 로써 계속 기업의 경 성과는 증가하는 

구조이다. 통상 인 경우에서 경 성과가 증가되면 R2 루 가 작동된다. R1 루 가 R2의 

강화효과를 만나게 되면 더욱 많은 경 성과를 내게 된다. 문제는 R2에 의해 기업의 경

성과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이면에 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은 지속 으로 감소한다는 

이다.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경 성과를 해 CSR비용 지출과 기업윤리교육 강화 등 R3를 

통한 추가 강화효과가 나타난다. 이 강화효과의 결과 경 성과는 활성화되지만 동시에 내

부이해 계자 만족의 감소도 가속화된다. 단기경 성과를 노리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경

활동들이 쌓여 잘못된 도덕  추론을 유발하고 이것이 되어 기업의 도덕  추론이 계

속 훼손되면, B4가 작동하며 경 의 비용효과와 교육효과가 모두 감소하게 되고 지속 으

로 감소한 내부이해 계자의 만족 등이 윤리경  발생가능성을 증시킨다. B4가 작동하

기 까지는 윤리경  발생가능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체 으로 강화루 의 흐름이지

만, B4가 발동하게 되면 모든 흐름은 창발 으로 감쇄루 로 바 어 윤리경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동기가 된다. 

윤리경  사건사고의 발생은 직 으로 기업의 경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에서 개인윤리 인 방법으로 막지 못하여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황

을 만든 기업에 해서는 사회윤리 인 차원에서의 제재들이 발동하게 된다. 징벌  처벌

을 포함한 각종 처벌과 재발방지를 한 산업 규제강화가 등장한다. 이런 환경  변화는 

기업의 경 활동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경 성과 감소로 이어지는 감쇄루

를 발생시킨다. 이때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된다.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루 는 다시 강화루 로 변한다. 왜냐하면, 사회윤리  방법이 

작동하여 기업 내부와 외부의 부정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건 성은 강화되고 성과는 비록 감소한 상태로 재출발 하지만, 다시 건 한 경 활동을 통

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인 건 한 경 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

다. 이상이 [그림 12]를 통해 살펴보는 다이내믹스이다.

실제로 기업에 사회윤리  방법에 의해 제재가 가해진 후 카드3사도 건 한 경 환경으

로 개선되며 과거의 부실요소를 정리하 다. L사의 경우, R3에 해당하는 보안교육을 하지 

않았었지만, 본 사건 후 2014년 1년 동안 12,684명에게 178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5.5.7’ 

Reasoning”으로 연결되는 정(+)의 상 계, 둘째 “ 여와 처우”에서 “Negative Moral Reasoning”으로 연

결되는 부(-)의 상 계 등이다. 이들은 제거되어도 체 모델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시뮬 이

션을 수행하면 강화효과가 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 한 설명하기 해 표 하 다. ‘구성의 오류’나 ‘도덕  추론’, ‘사회윤리학’과 같이 

선행연구에 근거한 독립  모델은 아니므로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고 주석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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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겨우 맞추던 정보보호 산은 2013년 25억원에서 2014년 160억원, 2015년 1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보보안 인력도 4명에서 20명으로 거 확 했다.

K사도 ‘5.5.7’ 규정에 맞추던 정보보호 산을 2014년에 5배 확충, 정보보호인력도 10명

에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보보호교육도 10,400시간 시행하고, 정보보호 학원 석사과정

에 매년 5명씩을 입학시켜 내부 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xliii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법사항의 감소 등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 B5의 ‘사회윤리학’의 

‘사회윤리  방법’에 의해 B4의 ‘잘못된 도덕  추론’의 흐름이 약화 혹은 제거되고, ‘ 정

 윤리  추론’의 흐름이 강해지는 결과 조직의 건 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한 이로 인해 ‘윤리 지출’의 정  향이 다시 강화되는 구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의 사회윤리  방법론을 통한 처리과정  발생한 2가

지 후유증 즉, 보험사 TM 업정지 때문에 TMer들의 직면했던 생계의 과 카드사 

업정지로 인한 카드사용자들의 불편에 한 문제에 한 이슈이다. 이 은 사회윤리학  

측면의 이슈이다. 즉, 법과 제도의 강화는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단할 때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이다(최경수 외, 2015). 따라서 TM활동제한은 이런 에서 

지나친 용이라는 이슈가 있으므로, 이번 경우는 사회윤리  방법의 과도한 용이  다

른 이슈가 창발할 수 있음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시사   윤리경  강화를 한 제안

윤리경  CLD 모델이 제시하는 경 학  의미는 김승범 등(2015a)의 지 로 사회윤리

 방법이 용된 이후의 시장환경은 각종 규제의 발생  강화로 인하여 경 이 극히 어

렵다는 이다. 기업의 이익을 극 화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미리 자

체 으로 내부 이슈를 통제하고 제거하여 사회윤리  방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 환경이다. 이 상태를 유지한 채 경쟁력을 높여 이익과 지속가능성을 강화

하는 것이 최선이다.

윤리경 을 지향하는 많은 기업이 간과하는 것은 윤리경  CLD나 카드3사 정보유출사

건 CLD에서 보듯, 윤리경  사건사고란 단순히 한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는 이다. 인간은 기본 으로 이기 인 존재이다. 이는 윤리학  제이다. 따라서, 이

기 인 인간들이 ‘도덕  해이’나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매커니즘은 

매우 자연 이다. 윤리경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매커니즘이 자연 이기 때

문이다.

이기 인 인간이 끊임없이 그 이기심을 통제받지 않으면, 결국 유발되는 ‘도덕  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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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로 귀결되는 매커니즘으로 인해 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만다. 그래서 윤

리경 이라는 방법론과 지향 이 제시된 것이다. 윤리경 이 경 학으로 유의미한 까닭은 

이기 인 인간과 이기 인 기업간에 이해 계자와 기업이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 구

조가 상생의 구도로 진행될지, 견제의 구도로 진행될지가 결국 경 자의 의사결정에 따르

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리경  CLD나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CLD에서 보듯 기업은 이기 인 인간을 

더 인간보다 더 이기 으로 한다. 이에 해 인간은 당연히 기업에 우호 인 태도를 가

질 수 없다. 이러한 기업의 이기심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해 계자인 인간의 이기심도 부

(-)의 방향으로 극단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이기 인 두 존재로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결국 윤리경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만다. 이 필연 인 매커니즘을 가시 으로 구 한 것

이 윤리경  CLD이다. 우리는 이 게 하나의 구조 안에서 구성요인끼리의 최 이익과 구

조 체의 최 이익이 가지는 부(-)이 상 계를 ‘구성의 오류’라고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경 자들이 이 구조  문제인 ‘구성의 오류’를 간과하고 피상 으로 한 두 가지 

시스템이나 감시 혹은 교육 체계를 도입한 후 마치 윤리경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고 생각하면 이는 이해 계자에게 불편만 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 비용의 부정  향’만 래할 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는 ‘구성의 오류’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즉, 구조가 붕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추는 

수 밖에 없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윤리경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고, 상 으로 

경 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 환경이 기업에게 최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악은 확실하게 피하는 길이다.

그러나, 과연 시장 경쟁 체제에서 나만의 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균형상태를 유지하는가는 매우 많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재까지 한 두 가지 사례

나 모델을 통해 윤리경 의 구조 인 측면에 해 밝 진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요

하며, 기업과 이해 계자라는 두 이기 인 존재가 서로 최악을 피하는 것이 요하다는 

이다. 그러기 해서는 기업과 이해 계자들이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의 약간

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어느 구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구성의 오류’에 의해 

체 균형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정상 인 기업에서 기업과 이해 계자 모두 감내해야 하

는 ‘최소한의 손해’가 바로 ‘사회  비용’이 0원이나 마이 스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시장의 경쟁까지 감안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아직 연구자는 경쟁구도까지 반 된 

윤리경  CLD는 도출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상황을 빌어 이해할 만한 사례도 찾지 못했다. 

지 까지의 연구들이 윤리경  CLD의 내부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그 다이내믹스를 보다 

가시 으로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보다 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윤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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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D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성을 반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복잡도가 높아지는 윤리경  CLD와 그 개별 사례에 해서

도 상해 볼 수 있는데, 복잡도가 높을수록 순간 으로 어디에선가 이기심이 팽창하여 윤

릭경  CLD 체가 폭주해버리는 상황을 상할 수 있다. 복잡도가 높아지는 구조는 사업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기 보다, 조직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업 계열사 체계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조직이 얽히는 구성이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이 지나치게 비 해지거나, 복잡

해지면, 내부 으로 통제불가능에 빠지는 형상이 구 될 수 있다. ‘과욕’으로 변할 수 있

는 이 상태 역시 윤리경  CLD가 보여  수 있는 하나의 거시모델이기도 하다. 이런 측

면에서 볼 때, 윤리경 으로 통제가능한 기업을 경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 으로 

안정 인 기업과 상통할 수 있는 가능성 한 주목할 만한 일로 여겨진다.

연구의 한계로는 인터뷰나 신문기사 등의 수집을 통해 CLD를 구성하고자 노력했으나,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거 한 사건이라 표 에 한계가 있다는 이다. 모든 것을 표

하기에는 자료와 지면이 부족하고, 상세히 표 하기에는 CLD의 사상  한계와 가독성의 

한계가 존재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가독성있게 표 하기 해 일부 논문의 형식  틀을 

벗어나기도 하는 등 표 의 어려움을 가진 에 한계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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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로 경로 상 주요 요인

① ① 여  처우➝내부이해 계자의 만족➝기업의 경 성과

② ②‘5․5․7’ 제도➝인력  장비➝업무부담➝기업의 경 성과

③
③보안수 ➝비용효과➝윤리경 문제 발생 가능성➝윤리경  사건사고➝기업의 경

성과⇢경 활동

④
④결제 로세스➝비용효과➝윤리경 문제 발생 가능성➝윤리경  사건사고➝기업의 

경 성과⇢경 활동

⑤
⑤보안/윤리 교육➝교육효과➝윤리경 문제 발생 가능성➝윤리경  사건사고➝기업

의 경 성과⇢경 활동

⑥
⑥CSR➝비용효과➝윤리경 문제 발생 가능성➝윤리경  사건사고➝기업의 경 성

과⇢경 활동

⑦➝③ ⑦ 정  도덕  추론➝③보안수

⑦➝④ ⑦ 정  도덕  추론➝④결제 로세스

⑦➝⑤ ⑦ 정  도덕  추론➝⑤보안/윤리 교육

⑦➝⑥ ⑦ 정  도덕  추론➝⑥CSR

⑧➝⑨➝④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③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③➝내부이해 계자의 만족➝기업의 경 성과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③➝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윤리경  사건사

고➝⑩사회  비용

⑧➝⑨➝④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④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④➝내부이해 계자의 만족➝기업의 경 성과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④➝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윤리경  사건사

고➝⑩사회  비용

⑧➝⑨➝④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⑤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⑤➝내부이해 계자의 만족➝기업의 경 성과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⑤➝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윤리경  사건사

고➝⑩사회  비용

⑧➝⑨➝④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⑥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⑥➝내부이해 계자의 만족➝기업의 경 성과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⑥➝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윤리경  사건사

고➝⑩사회  비용

⑧➝⑨➝R2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윤리경  사건사고➝
기업의 경 성과⇢경 활동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내부이해 계자의 만족➝기업의 경 성과

⑧ 법행 ➝⑨잘못된 도덕  추론➝내부이해 계자의 만족⇢윤리경  사건사고➝
⑩사회  비용

⑩➝⑬ ⑩사회  비용➝외부이해 계자의 만족➝⑬사회윤리  방법 요청

【경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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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a.

⑬사회윤리  방법 요청➝a.기존 법규와 제도에 의한 처벌➝임직원  기업 제재➝
⑪⑭카드 사용 편리성➝⑩
⑬사회윤리  방법 요청➝a.기존 법규와 제도에 의한 처벌➝임직원  기업 제재➝
경 활동⇢투자

⑬사회윤리  방법 요청➝a.기존 법규와 제도에 의한 처벌➝TM 업 단➝⑫TMer의 

소득➝⑩
⑬사회윤리  방법 요청➝a.기존 법규와 제도에 의한 처벌➝TM 업 단➝경 활동

⇢투자

⑬➝b.➝⑩ ⑬사회윤리  방법 요청➝b.법과 제도 강화➝⑮징벌  처벌 도입➝경 활동⇢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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